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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보험 

2015년07월 31일, 노동보훈사회부는  실업보험에 대한 근무법의 

일부조항 시행 안내를 위한 문서 No. 28/2015/TT-BLĐTBXH를 

발표한다.   

문서 No. 28/2015/TT-NLĐTBXH의 효력은 2015년 09월 15일 

부터이고  위 문서에 규정된 각 제도들이 2015년 01일 10일부터 

적용된다. 

본 문서에 주목 필요한 일부 내용 다음 : 

실업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 

• 근로 계약서의 효력날부터 30일내 사회보험 조직에 

근로자의 실업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해준다.  

• 노동 고용자가 2015년 01월 01일전에 노동자와 03개월부터 

12개월 이하에 계절근무 혹은 일정한 업무 

진행의계약을하면서 그계약을 진행하는중 경우, 

2015년01월01일 까지 상기의 노동계약기간이  최소 

03개월이상 남으면 고용자는 2015년 10월01일 이후부터 노동 

자에 대한 실업보험을 가입해주야한다.  

실럽 보험료의 기준 

• 노동자는 실업보험료를 노동 고용자가 결정한 봉급제도에 

따라 입금하고 노동자의 그 월급이  지역 최저월급보다 20번 

높으면  노동자와 고용자는 실업보험료를  최저월급의 

20개월에 해당한 기준으로 2015년 01월01일 이후부터 

입금해야한다.  

실업 지원금의  수혜 

• 매월 실업 지원금의 수혜 기준은 = 실업하기전 

실업보험료를 입금하는 계근 06개월의 평균월급 X 60%. 

문서 No.28/2015/TT-NLĐTBXH의 내용은  실업보험  가입 

보류에 대한 규정은  다음 경우에  적용 : 

• 실업보험 지원결정서를 받아오지 않는 노동자인 경우.  

• 노동자는 실업 지원금을 받아오지 않는 경우: 

• 기숫의 개월들이 있어 실업보험지원금을 해결되지 않는 

노동자인 경우: 

• 노동자가 실업보험지원을 수혜중 사회 보험조직의 결정으로 

수혜 중지 로 처리된 경우: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노동자가 규정대로 실업보험 

보류를 받으면  보류 수속의 진행 책임을 져야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한다.  

정기적  통보 수속과 양식들 은 다음: 

• 본 문서는 실업보험에 대한 수속 진행시 노동자, 노동 

고용자들이 적용해야 할 양식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노동 고용자는 본 문서와 삽입된 양식 No28 처럼 2015년01월 

01일 까지  고용된 근로자 숫자를  본사 부지에 있는 일자리 

서비스 센터에  상기 시점부터 30일내 통보해주야 한다. 

• 매월 03일날전에 본 문서에 삽입된 양식 29번 처럼 본사 

부지에 있는 일자리 서비스 센터에 자기회사에 노동자 

변동이 있으면 (통보시점 전에 양력 계근 월에 따라 계산) 을  

통보해주야 한다. 

• 노동고용자는 50명의 노동자이상을 감원하면 본사 부지에 

있는 일자리 서비스 센터에 당장 토보해서 제시간내에 자문 

및 협조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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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이전 과 법인세  

협력사업처와  거래할때  세무 리스크: 

국세청은  문서 No.3185/TCT-CS 의  2015년 08월 10일 에 

협력연결 사업측들 사이 VAT에 관련된 안내를 베트남에 있는 

회사가  불량상품 때문에 고객한테 할인 판매해준 경우에 

적용한다 . 그에 근거하면 다음:   

• 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회사엔  상품관련된  계약, 세관 

신고서, 영수증, 은행결재 증빙 들이 있으면 VAT 세율0%로 

적용된다. 

• 상품수출회사가 외국회사와 연결협력관계있는 경우에 

외국의 제 3측이 확인한 납품물건의 불량 List,  상품의 단가 

할인확인서들이 있으면 상품수출회사는 오직  실제수금/ 

계약금 (할인-감가하기전) 의 % 비율로 상응된 Input VAT 

공제만으로  받다. 

• 한편 에 그 수출 회사는  전면적 사찰대상으로  되고 

법인소득세 결산 과  재무부의 문서 No. 66/2010/TT-BTC의 

시장가격확인에 근거해서  단가검토를 받게된다 

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은   고객님들이 협력 

연결측하고  영업 거래가 있을 때   매년  연결거래 정보 신고 에 

충분히 반영하고  거래 항목 의 시장가격 증명 서류 들을  

가지면서  세무서의 전면적 사찰요구 발생시에  

관련측들사이의 거래상 시장 가격을 증명해줄수 있다고 

권고하고싶다 .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고객님한테  제출된 

협력연결거래 정보 신고에 반영한 정보 및 시장단가확인에 

관련된서류의 재검토를 재무부의 문서 No. 66/2010/TT-BTC의 

규정집행과 맞게  항상  협조 해드린다.  

법인세 결산 신고서에  각종 기간대응할부(Accrual) 항목들의 

조정   

Hưng Yên성 세무서는  문서 No. 2184/CT-TTHT의 2015년 07월 

31일 에 발표해서 335 계정에 기록된 기간대응할부의 각 항목에 

대한 세무 처리 안내 를 해준다. 그에 근거하면 다음 같다 : 

• 회사는 현행 제도에 따른 335계정에 반영된 각종 

기간대응할부금에 대한 법인세전에 이익의 증/감을 

조정한다. 

문서  No. 2184/CT-TTHT 를  Hưng Yên성 세무서에서 

발표했고  다른 지방의 세무서인  Hà Nội, Hải Phòng, Vĩnh 

Phúc, Hồ Chí Minh, Đồng Nai, Bình Dương…등은 비슷된 

안내를  낼수있고  혹은  납세자의 335계정에 각종 

기간대응할부금 (Accrual)에 대한  매구체적 경우 마다 안내해 

준다. 때문에, Grant Thornton Viet Nam(주)가 고객님에게  

매년 법인소득세 결재 신고서에 반영한 정보 의 재검토를  해서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들을  정확하고 충분히  반영할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싶다 

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은  늘  고객님들에게  요구가 

있으시면 조세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전부 검토해드릴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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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베트남에 집임대료는 개인을 대신한 회사의 지급경우에 대한  

과세 소득 계산 공식 

국세청의 문서 No. 3171/TCT-TNCN의  2015년 08월 07일 에 
발표해서  외국인을 위한 집임대료 에 관련된 개인소득세 
정책을 안내해준다.      본 문서는 전에 발표한 문서 No. 
1348/TCT-TNCN의 2015년 04월 13일 에 안내의 내용들을 재 
확정한다.   

국세청은 상세히 다음 안내를 한다: 

• 일본모회사의 파견을 받아 인본인 개인으로 베트남에 
거주하고 일하는 경우 , (그 개인이 오직 베트남에만 
근무하고  모회사와 자회사부터  소득을 받다). 

• 베트남의 자회사가 근무자를 대신으로 집임대료를 
지급해주면 자회사의 대신 지급금항목을 실지급금에 따라 
과세소득에 계산 되지만  일본 모회사와 베트남 자회사에 
지급해준 금 (집임대료 제외) 의 과세 총소득 의 15% 
초과할수 없다.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고객님들이 외국 인 
노동자들의 개인 소득세의 계산 표를 다시 검토해준 권고를 
하고 싶다. 

외국 공사 계약측은  베트남에 와서 근무하는 외국 인원들의 

개인소득세 의 신고 의무 

문서 No. 1105/CT-TT&HT의  Hải Phòng 성 세무서에서  

2015년 08월 05일에 발급에의하면 : 

외국 공사계약회사를  사용하는 회사의 통보 의무 : 

• 회사는 외국공사계약자를 요구해서 외국근로자의 

정보공급을 받아 그 외국근로자가 베트남에 일하기시작된 

7일내 지방 세무세에 제출 해준다.  

외국 공사계약회사의 정보 제공 의무 : 

• 외국공사계약자는 외국근로자 (성함,국적,근무기간, 

담당업무, 소득)의 정보를 소속회사에 공급해준 의무가 있다. 

외국 공사계약회사 인원의 의무 : 

• 외국개인은 외국 공사계약자의 파견으로 베트남에와 

근무하면서 베트남에 소득이 발생해서(베트남이나 외국엔 

구불없이) 회사하고 노동계약이 없고 봉급도 받지 않으면 

스스로 개인소득세 계산, 신고, 납세의 의무가 있다.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고객님에게 다음 주의를 

권고한다. 즉, 문서 No. 1105/CT-TT&HT 가  Hải Phòng성 

세무서의 발급으로 됐지만  다른 세무서에도  외국계약자의 

인원들의  세무신고 와  외국공사회사를 사용하는회사의  통보 

의무를  비슷된 안내문서가 있는 요구이다.   

또한 , 어떤 지방세무서가는 외국공사측을 사용하는 회사 를 

요구해서  외국공사측이 규정대로 통보의무를 충분 

집해치않는이유로  베트남에 세무 신고하지 않는 외국공사측의 

외국인원의  각종 개인소득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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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관 외창고 (IDC)에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 진행시 VAT의 세율 

Hà Nội성 세무서는 문서 No. 45107/CT-HTr의  2015년 07월 

10일에 납세자의 구체적 경우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다음 :  

외구(일본)에서 원료,상품을 수입하는 회사인경우에 세관외 

창고 (IDC- Tiên Sơn, Bắc Ninh)에 입고한 수속을 진행하고 

,그후엔  그 보세창고의 소유권을 베트남 구매자한테 

양도해주면 다음 적용 : 

• 구매자가 베트남 회사가아니고  (비세관구역의 회사 

아님)혹은 비세관구역의회사이면 보세창고의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할때 VAT 부담없는 대상자들에 다 속한다. 

• VAT영수증을 작성할때 판매회사는 오직 판매가의 란에 

결재가로 쓰고  VAT 세율과 VAT란에 줄글면된다.  

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고객님들이 세관 외창고의 

상품을  구, 판매할때  VAT세율을 주의하시고  그외엔  그 

보세창고의 물건 구매 의 결재 시 에 계약자의세무 의무가 

발생할수 있다는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외국 모회사를 대신으로  대표사무실의 은행 계정을  사요해서 

결재 해준 리스크 

국세청의은  문서 No. 3184/TCT-CS 의 2015 년 08월 07일에 

발표해서 대표사무실의 활동과  은행계정 개선에 대한 안내를 

한다.   

• 대표사무실은 베남에 합법활동된 은행에 외화거래 계정 과 

VND으로 거래 계정을 개선하게 되고 그계정들을 자기 

대표사무실의 활동에만 사용한다.  

• 국세청의 생각으로 대표사무실은 외국 모회사한테 대신으로 

결재할수가 없다.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은  고객님들이  세무Control을  

하기위한 은행통해서 결재/ 현금사용치않는 결재 들의 방식을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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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검사, 사찰 
납세자의 본사에 Complain가능성있는 경우에 대한 세무 검사, 사찰 확인서를 

서명하기전에  해결규제 

국세청은 문서 No.1276/QĐ-TCT를 발표해서 납세자의 본사에 

건의 가능성있는 경우에 대한 세무 검사, 사찰 확인서를 

서명하기전에  해결규제를 반영한다. 본규제는 2015년 07월 

16일 부터 발효한다. 

 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위 규제의 일부 중요문제를 요약 

해서  세무서들이 납세자의 본사에 세무검사, 사찰 활동을 강화하는 

배경하에  고객님들이 알고 적용할수 있게 해준다. 다음 : 

규제를 발급할때 국세청의  관점 : 

• 세무 검사, 사찰 단들이 세법규정을 정확히 처리 하지 않아서 

납세자한테 어렵고 귀찮는 일을 만들어준 것을 제한한 목적이다.  

• 위 규제는 세무 행정 결정의 Complain을 내는 납세자의 합법 

권한에 대한 영향을 주지않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이해 차이가 있는 문제점들이 납세자의 

Complain제기 하기전에 각급 세무 기관들의 미리 합의, 통일을 

했기 때문에 세무 검사, 사찰 확인서와 조세에 대한 처리 결정서를 

서명후에 납세자의 Complain을 제한할수가  있다.  

Complain 가능성이 있는 일부 경우 : 

1. 법규 문서들에 규정되지 않 지만 검사, 사찰단이 그냥 
처리한다.  

2. 납세자의 법규문서의이해 방식은  법규문서의 규정에 비해 
적합 하지 않다.  

3. 법규 문서들이 비슷된 법적 효력이 있지만 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규정을 한다.  

4. 세무서가 Samples를 보내서 검색요구를 했지만 관련기관의 
대답이 아직 없다. 

5. 관련 기관(국가 사찰 기관,국가 감사.등.)의 건의에 따라 
진행된 검사, 사찰업무를 하지만 납세자가 위 기관들이 
처리 건의 법규 근거내용 에 대한 통일 을 찾지못했다.   

6. 납세자의 의견을 보류한다.  

7. 납세자는 검사, 사찰 확인서를 서명하지 않고 조세관련처리, 
세무서의 행정위반 결정을 집행하지 않다.  

8. 세금 지정에는  세무서와 납세자사이 의견 차이가 아직 
있다.  

9. 납세자는 유권 기관들의 회답을 주는 제기문서가(검사, 
사찰 결정서 발급하는 시점전에) 있고 집행근거로 된 답변 
문서를 아직 받지못 한다. 

10. 기타 경우들에 납세자는 검사, 사찰 단장님의 평가에 대한 
Complain 을 할수 있다.  예를 들어, 똑 같은 문제점내용인데 
검사, 사찰의 2 업 무단이 2년도에 서로 다르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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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검사, 사찰 (계속) 
납세자의 본사에 Complain가능성있는 경우에 대한 세무 검사, 사찰 확인서를 

서명하기전에  해결규제 

처리원칙, 순서, 해결 수속에 대한  일부 주의점 : 

1. 검사, 사찰을 통해서 Complain가능성있는 경우엔 
처리업무는 다음 원칙으로 한다 : 

• 법규 문서들의 규정과 본 규제의 내용의 규정 순서를 
정확히 따라 한다.  

• 진행을 아래 급부터 위급까지의 순서로  진행한다.  

• 해결급 초과 (Over)의 문서를 해결 하지 않다.  

• 검사, 사찰업무를 납세자의 본사에 검사, 사찰법, 
조세관리법, 검사, 사찰 규겅과 시행안내 각문서들에 
따라 진행한다.  

2. Data검사의 확인서를 같이 서명하는 경우엔 납세자가 
세무에 대한 처리와 아직 일치하지않으면 의견Complain의 
문제점 부분에 내용 명기 필요하고 (통일된 내용, 
문제점내용, 처리근거와 납세자의 의견 을 정확히 
기록한다 ) 각서류, data확인서에 걸린 문제점내용에 관련 
된 서류들을 충분히 모집한다.  

3. 검사, 사찰 과정에 문제점 있는 내용에 대한 세무서의 각급 
지도자의 의견지시를 기다리는 동안의 경우 : 

 검사, 사찰의 연기결정을 내준 필요가 없는경우에 검사, 
사찰 기한이 끝나면  조세 검사, 사찰 규정의 규정시간내에 
단장님이 확인서를 지시 의견을 기다리는 문제점의 
확인서부분에 다로 항목으로 명기 하고  검사, 사찰의 
결과와  분리한다. 상급의 답변 문서가 있은 후  늦어도 업무 
5일 내 검사, 사찰단이  납세자와 같이 확인서를 계속 
법규에 따라 처리로  작성한다.   

4.  검사, 사찰 확인서를 공개 발표하는날 부터 늦어도 5일내 
검사, 사찰 확인서를 서명하지않는 납세자는 행정위반 
패널티를 받을수 있다 .  

고객님들은  자기 본사에  세무서가 정식적 세무 검사, 
사찰결정을 내놓 기전에  각종 게약서, 영수증, 증빙, 세무 
신고서 및 조세의무 증명을 해 주는 서류들을  검토해준 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의 조세 전 문 가 들의 서비스 의 
협조를  받드신 요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략 해 주세요 .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항상  고객님에게 협조를 
드리면서  세무 검사, 사찰단계에  귀회사의 조세의무를  
세무서와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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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소식통내용등 download 를 
하시 려면 당사의 다음 Web에 검색하 
시면 됩니다:  

www.gt.com.vn 

우리 GT Vietnam(주)의 능력과 노력으로 
상기의 소식통내용들이 고개님들에게 
유익적 참고목적으로만 생각 한다. 
(주)Grant Thornton (VietNam) 은 윗 
소식통의 잘못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용 하는 과정에 손해 를 입은데 
책임지지않다.  

본 소식통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하거나 주Grant Thornton 
(VietNam) 의 협조를 받으 려면 
저희들의 전문가들하고 연락 및 합의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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